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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문 

피고인 이▲호 (79XXXX-1XXXXXX), 무직  

주거 창△시 마@회×구 양▽서▼길 6, △04 호 (석◑동, 보▼엠×션▽)  

등록기준지 경남 ○○군 ○○면 ○○리 1▽65  

검사 노경은(기소), 김형섭, 이정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윤태원(국선)  

판결선고 2015. 8. 12.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 유▽렌▲(u□□□rent)를 이용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의 이 법에 의해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 자의 허락을 

득하지 아니하고 이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 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23. 17:51 경 창△시 마@회×구 양▽서▼길 

6, △04 호(석◑동, 보▼엠×션▽)에서 파일공유 프로그램인 '토◇▲'에 IP 

1□□▲6.7.◑27 로 접속하여 피해자 권△목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소설 '나△트 

골▽'을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소설 '나△트 골▽'을 업로드한 

사실은 없다고 다툰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는 피해자가 작성한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제 4 번), 피해자가 작성한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제 5 번), 캡처한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제 6 번)이 있다.  

피해자의 위 진술의 내용은 "피해자는 2014. 8. 23. 17:51 경 토◇▲ 공유사이트에 

접속하여 '소설 텍♡(txt)모□.(완전 완◑만된것).t□□□ent'라는 파일을 

다운로드받은 후 토◇▲ 프로그램을 실행한 후 위 파일을 실행하여 다운로드를 

받았다. 그 결과 '소설 텍♡(txt)모□.(완전 완◑만된것)'이라는 폴더가 생겼는데, 

폴더를 열어보면 다수의 소설파일이 있었고, 그중 피해자의 저작물인 소설 '나△트 



골▽' 파일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다운로드 과정에서 IP 1□□▲6.7.◑27 을 

사용하는 사람이 무단공유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이고, 캡처한 

출력물은 피해자가 위와 같은 과정을 캡처한 후 출력하여 제출한 것이다.  

 

다. 그런데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 1 호증(이 법원의 한국저작권위원장에 대한 

사실조회회보서)의 기재에 의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한 명의 상대방으로부터 자료를 전송받는 '일대일' 방식의 P2P 프로그램과는 

달리, 토◇▲ 프로그램은 자료를 공유하게 하는 씨드 파일을 사용하여 다수의 

사용자로부터 파일 조각을 나눠 받아 전체 파일을 완성하는 '일대다' 방식을 

사용한다.  

 

2) 씨드 파일은 파일의 공유 정보(파일명, 용량, 해쉬값 등)가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 

파일이다. 씨드 파일은 공유자 정보를 관리하는 '공유정보 관리서버(트래커 

서버)'로부터 동일한 씨드 파일을 열고 있는 공유자들의 정보를 회득하여 사용자가 

토◇▲ 프로그램을 통해 파일을 다운로드하도록 한다. 원하는 특정 씨드 파일은 

토◇▲ 사이트나 인터넷을 통해 쉽게 검색 및 다운로드를 할 수 있다.  

 

3) 씨드 파일 내에는 그림, 영상, 압축 파일, 폴더 등 여러 가지 파일을 공유하게 할 

수 있다. 또한, 사용자는 씨드 파일 내에 있는 여러 가지 파일 중 일부를 선택하여 

다운로드를 할 수 있다.  

 

4) 토◇▲ 프로그램은 파일을 조각 파일 형태로 쪼개어 공유하기 때문에 사용자들은 

조각 파일들을 서로 업ㆍ다운로드하면서 자신의 부족한 조각을 채워 전체 파일을 

완성한다.  

 

5) '소설 텍♡(txt)모□.(완전 완◑만된것).t□□□ent'라는 파일은 씨드 파일로서 

인터넷에서 쉽게 검색 및 다운로드를 할 수 있다.  

 

6) 캡처한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제 6 번)에서 다운로드 사용자가 1□□▲6.7.◑27 IP 

사용자로부터 받은 자료는 씨드 파일 내 여러 가지 파일 중 일부 파일을 해당 IP 

사용자가 업로드한 것이다. 다만, 토◇▲ 프로그램은 다수 공유자로부터 무작위로 

파일 조각을 다운로드 및 업로드하기 때문에 특정 파일에 대한 업로드 여부는 해당 

캡처 자료로는 특정할 수 없다. 따라서 캡처한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제 6 번)만으로 

해당 씨드 파일 내의 파일 목록 중 특정 파일인 '나△트 골▽' 파일을 해당 IP 

사용자가 업로드하였는지는 특정할 수 없다.  

 

라.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과 캡처한 출력물만으로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저작물인 소설 '나△트 골▽'을 업로드하였다고 선뜻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 형사소송법 제 325 조 후단 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 58 조 

제 2 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장수영  


